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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 2020.4.3. 서울특별시장 제출 (2020.4.8.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다양한 수요자 맞

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서민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서울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일

환으로 검토되고 있음.

○ 본 사업대상지 일대는 우면지구, 우면2지구와 연접한 양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의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바, 행복주택 및 노

인복지주택 건설을 통하여 양질의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

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층과 고령

자 층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본 사업은 가용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부

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주

택의 新과 노인복지주택의 舊가 서로 소통·교류하는 ‘하모니 타운’의

조성으로 정책․시책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공기

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일원

다. 면 적 : 60,332㎡
라.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마. 사업기간 : ’21.12.〜’23.12.(건설기간)

바.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아. 사업비 : 1,282억원(용지비 713억원, 건축비 482억원, 기타 87억원)

4. 검토의견

가. 대상지 및 사업개요

○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1977년 12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KEDI)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사용해오다, 해



당 기관이 2017년 지방으로 이전1)하며 현재까지 장기 방치되어 온

서초구 우면동 소재 대지(60,332㎡)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가 매입하여 행복주택 246호(전용면적 21㎡ 134세대, 44㎡ 112세대) 및 노

인복지주택 98호(세대별 평균 전용면적 69㎡)를 공급하려는 사업임.

- 사업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자

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계

획시설(방송통신시설)이 지정되어 있음. 대상지 동측으로 경부고속도

로가 지나고 서초IC 및 양재IC, 선암IC 등이 인접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서울남부터미널 및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공문화시설과 LG

전자기술원, KT우면 연구센터와 같은 R&D 연구시설도 위치해

있음.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이 입지한 주거지역이 자연림과 소규

모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혼재되어 있음.

○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

로 종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

획이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

육방송공사(EBS) 청사 3개 동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할 계획임.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17.2. 충북혁신도시(진천)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7.9.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음



 위 치 도

구  분 주 요 내 용

· 사 업 명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92-6) 일원

· 사업면적  60,332㎡

· 토지지목

 대지 약 24%, 임야 약 67%, 전 약 9% 

 

구분 면적(㎡) 비율(%) 필지수
합계 60,332 100.0 24
대 14,544 24.2 1
임 40,346 67.2 6
전 5,147 8.6 17

· 건축물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방송동, 신관, 연결복도 등 

 

연구동 방송동 신관 연결복도 관리실 소계
3,289㎡ 4,262㎡ 4,631㎡ 123㎡ 50㎡ 12,355㎡

 사용승인일 : 연구동(1977.12.09.), 방송동(1977.12.07.), 신관(1984.02.08.)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2018.5.31.~2021.5.30.)

· 도시계획시설  방송통신시설(현 주차장 부지)

· 주택건설계획  총 344호(행복주택 246세대, 노인복지주택 98세대)

· 사업방식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5조)

·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안)>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 계 60,332.0 100.0

소계 20,732.0 34.4

주택
용지

공공주택 6,403.0 10.6

노인복지주택 14,329.0 23.8

소계 39,600.0 65.6

기반
시설
용지

공원 36,141.0 59.9

완충녹지 2,276.2 3.8

도로 1,182.8 2.0



<대상지 현황>

나. 사업대상지 매입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배경

○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사업대상지는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혁신방안’3)

중 국·공유지 매입 대상지로 포함되어 발표된 지역임.

-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대

상 부지는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그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 이전을 위해 대지매각을 추진해왔으

나, 대지의 과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국교육개발원 청사 3개

동이 위치)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2)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12.19.)

3) “서울시, ‘공공주택’혁신해 주민 삶의 질·지역경쟁력 높인다”, 서울시 주택정책과(2018.12.26.)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4)상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

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민간매각

및 개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그간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온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면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해제 시 당

초 용도인 자연녹지지역5)으로 환원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유찰6)

이 계속되어 왔음.

○ 지난 2018년 국가균형발전기획단7)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상황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2018년 8월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8)하였고, 이 회의에서 한국교육개발

원 소유 부지를 민간매각 후 개발하는 방식보다 서울시 및 SH공사가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음.

- 이후 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R&D시설 및 신혼희망타운, 분양 또는

임대형 공공주택, 노인복지주택 공급과 같은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하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붙임2 참고)

5) “한국교육개발원 종전부동산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설계획과-14850(2018.12.21.)

    서울시는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질의회신을 통해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 상 민

간개발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된 대지 역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당초 용도지역(자

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음.

6) 지난 2011년(매각대금 732억) 및 2015년(매각대금 811억) 매매계약이 체결된바 있으나, 매번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중도금반환을 위해 725억원을 차입하며 현재 연평

균 약 2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사업대상지는 2019년 1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계속 유찰되었음.(한국교육개발원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점검 및 추진 TF 제1차 회의자료 재정리)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이며, 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는 조직임.

8) 참석기관 : 균형발전기획단 및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LH공사 및 SH공사



였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 청사의 경우, 개

발제한구역 법령9) 상 철거 후 신축은 불가능함에 따라, 용도변경 및 리

모델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10)들을 살펴본 결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최대한의 임대주택 확보가 타당하다는 결

론11)과 함께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노인복지주택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에 명시한 “노유자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되는 주택12)으로,

2015년 7월 29일 「노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현재는 분양형

은 불가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이 공급 가능함13).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마

목(붙임2 참고)

10)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한 청사 건축물 3동은 2003.1.1. 폐지된 舊「도시계획법 시행령」(1977.10.20.개정, 

1977.10.31. 시행)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근거로 개발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었으며, 현행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

설로 건축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노유자시설, 박물관 및 미술

관, 물류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舊「도시계획법 시행령」(1977.10.20. 개정, 1977.10.31. 시행)(2003.1.1. 폐지)

제2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11)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 매입 추진계획”, 서울시 시설계획과-15253(2019.1.17.)(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호)

1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 구분됨.

    이 중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32조에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붙임2 참고)

13) 지난 2015년 1월 28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이 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 건립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된 노

인복지주택만 분양이 가능함.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인 노인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

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가능하며, 입

소자격의 상속이나 양도, 재임차 등은 불가능함14).

-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장 외의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주자의 거주편

의성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여가 및 부대시설 등 각종 복

리시설의 설치와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해야 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 또는 위탁 운영이 가능함.15)

(단위: 호, %)

구분 시설명
분양현황 운영현황 임대

운영률
설치일

계 분양 임대 계 분양 임대
11개소 1,779 936 843 1,703 923 780 93% 　

중구 서울시니어스타워㈜서울본부 144 0 144 144 0 144 100% 1998.09.19
중구 정동상림원 98 81 17 98 81 17 100% 2005.12.15
용산구 하이원빌리지 114 0 114 83 0 83 73% 2009.09.10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239 73 166 238 73 165 99% 2008.04.15
은평구 시니어캐슬클라시온 137 137 0 137 137 0 - 2006.03.13
마포구 상암카이저팰리스 240 240 0 240 240 0 - 2010.12.30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강서타워 142 101 41 129 88 41 100% 2003.02.03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가양본부 350 189 161 346 189 157 98% 2007.12.27
강남구 더시그넘하우스 169 0 169 142 0 142 84% 2017.08.04
강남구 서울시니어스타워㈜강남본부 95 64 31 95 64 31 100% 2015.04.03
강동구 후성누리움 51 51 0 51 51 0 2007.04.08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자료 :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지원형행복주택및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타당성검토, 2020.1, p.110

<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현황 >

  

- 현재 서울시 내 노인복지주택은 총 11개소(1,779호)이며, 향후 2023

년까지의 노인복지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16) 순수요는 16,783호로

14)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붙임2 참고), 서울시 지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p.83, 

2020.1(지방공기업평가원)

15)  「노인복지법」제33조 및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3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지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2020.1, pp.143~144.

2018 재고량 연간 공급량 수요기간 공급량 2023년 재고량
1,779호 85호 424호 2,203호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재고량 추정>



나타나 초고령사회17)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액은 SH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

(680억원)을 최종 결정·합의18)하였음.

- 이를 통해 SH공사는 감정평가액(2018년 기준 831억 3천7백만원) 대비 약

150억원 낮은 금액으로 공공부지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공공

주택 공급효과 외에 자산가치 상승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 사업타당성 검토

○ ‘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19), 서울

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의전반적 타당성은「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적 타당성20)은 총 비용 1,086억 3백만원, 총 편익 760억 6

입주수요 재고량 순수요 사업대상지
18,476호 2,203호 16,273호 98호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순수요 추정>

17)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함.(고령화 사회: 7% 이

상, 고령사회: 14% 이상),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18) 청사운영실-2435(2018.12.4.), “한국교육개발원 종전부동산 매입금액 제안에 대한 회신”

19) 사업 타당성 여부는 경제성․재무성․정책성․개발환경․기술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지

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2020.1)

20)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을 판단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순현재가치(NPV)가 양수인 경우, 편익비용비율(B/C)이 1보다 큰 경우, 내부수익율(IRR)

이 기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때 기준 사회적 할인율 하에서 NPV가 양수가 되므로 해당사업은 경제적으로 타

당하다고 평가하였음.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세 가지 지표 중 NPV를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하며, NPV와 

B/C에 의한 평가가 IRR에 의한 평가와 불일치할 경우 NPV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함.

    또한, 경제적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분석기준연도 이후 가격지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

변가격지표를 적용하여 연도별 비용과 편익의 불변가격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비용과 편익은 발생 시점에 따라 



천6백만원에 따른 순편익 △325억 3천7백만원이 발생하여 수익

률은 2.88%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 민감도 분석21)에서는 비용 감소율이 30.0% 이상이거나 편익

증가율이 42.8% 이상일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됨.

구 분 금 액 비 고

편 익
비 용
분 석
(현재가치)

총 편 익 76,066 주거공간제공 편익

총 비 용 108,603 총사업비+운영비-토지잔존가치

순 편 익 △32,537 순편익 < 0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경제적
타당성

NPV △32,537 NPV < 0 → 경제적타당성미확보

B/C ratio 0.7004 B/C ratio < 1 → 경제적타당성미확보

IRR 2.88% IRR < 할인율(4.5%)→경제적타당성미확보

(단위 : 백만 원)

구 분 경제적 타당성(NPV > 0) 확보 조건 비 고

비용감소율 30.0% 이상

편익증가율 42.8% 이상

○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총수익 5,318억 3천8백만원, 총비용

3,900억 3천8백만원, 순이익 1,418억 1백만원으로, 순현재가치

(FNPV) 및 수익성지수(PI), 내부수익률(FIRR) 모두 재무적 타당

시간가치가 다르므로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 척도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불변가격 가치로 

계산한 비용과 편익을 기준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비교함. 이때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

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4.5%를 적용하였음.(지방공기업평가

원, 서울시 지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2020.1, pp.189~190)

21) 불확실성이 경제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 상황(baseline)을 설정하고, 기준 상황

(baseline)에 대응한 경제적 타당성 지표 추정치를 기준 수치(baseline index)로 삼아 현재가치 기준으로 비용 

증가와 편익 감소로 인해 경제성이 약화될 때 NPV, B/C, IRR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

을 검토함(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지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2020.1, p.191)



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투자비 변화율이 2

4.24%이상 감소하거나, 임대료 상승률이 8.17% 이상인 조건

하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지
분 석
(경상금액)

총현금유입 531,838 임대보증금･임대료･국고보조금 등

총현금유출 390,038 투자비,보증금반환,운영비,금융비용,법인세

순현금흐름 141,801 순이익> 0

재무적
타당성

FNPV △22,788 FNPV<0 → 재무적타당성미확보

PI 0.8327 PI < 1 → 재무적타당성미확보

FIRR 2.59% FIRR< 할인율(4.5%)→ 재무적타당성미확보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재무적 타당성(FNPV > 0) 확보 조건 비 고

투자비변화 24.24% 이상 감소

임대료상승률 8.17% 이상 매 2년기준, 임대보증금포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에서 모두 타당성을 확

보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제약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22)

- 우선, 경제성 분석에서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시 주변시세를 표본으로 하여 산정23)해야 하나, 인근지역의 국민

임대주택을 표본으로 선정하면서, 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행복

22) 지방공기업평가원은 SH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수정한 보고서를 재인쇄하였으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당초 의견을 유지함에 따라, 

재무성 및 경제성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3)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59호, 2019.12.20. 일부

개정)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대시

세를 결정해야하며, 공급대상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계수를 적

용해야하고,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함.



주택 임대료 수입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며,

- 재무성 분석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

층 이하)으로 종상향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임에도, SH공

사와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협의를 통한 할인된 매입금액(약 680억

원)을 기준으로 토지잔존가치를 설정24)함으로써 종상향된 토지

잔존가치가 제외되었고, 사업대상지가 아닌 서초구 전체의 5년

평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SH공사 이사회(‘20.3.26)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분석결과를 보

완한 ‘수익성 제고방안 재검토’를 주문25)함에 따라 경제성․재무

성 분석을 보완·재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실시한 경제성 분석결과 총 비용 1,086억 3백만원, 총 편익

1,277억 7천5백만원에 따른 순편익은 191억 7천2백만원, 수

익률은 5.82%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 재무성 분석에서도 총수익 9,545억 6천6백만원, 총비용 5,08

1억 1천8백만원, 순이익 4,464억 4천8백만원으로 나타나, 순

현재가치(FNPV) 및 수익성지수(PI), 내부수익률(FIRR)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50/100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24) 지방공기업평가원 내부 기준에서는 토지조성원가 또는 취득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있어 종상향을 가정한 토

지잔존가치는 미반영됨

25) 제352회 이사회 개최결과(경영관리부-1222, 2020.3.27) 



(단위 : 백만 원)

분석항목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결과 SH공사 재분석 결과

경제성
(현재가치)

총 편 익 76,066 127,775

총 비 용 108,603 108,603

순 편 익 △32,537 19,172

NPV △32,537 19,172

B/C 0.7004 1.1765

IRR 2.88% 5.82%

재무성
(경상금액)

총현금유입 531,838 954,566

총현금유출 390,038 508,118

순현금흐름 141,801 446,448

FNPV △22,788 1,767

PI 0.8327 1.0123

FIRR 2.59% 4.60%

○ 그 밖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개발환경 분석결과에서는 상위계획 및

법제도적으로는 부합․적정하나, 시장환경 및 입지여건은 보통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소 양호」, 기술성 분야

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분석방법 주요내용

정책성

∙정책성 타당도 : 다소 양호
∙서울시 지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서울시내 저소득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공동주택을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임

∙지역낙후도,쇠퇴지수 검토결과 사업대상지는 낙후지역 및 쇠퇴도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건설과정 상의 파급효과(억원,명)

지역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

서 울  653 233 170 517

전 국 1,193 378 235 744

※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은 본 사업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개발환경

•서초구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도
시’를 핵심이슈로 설정하여 ‘더불어 사는 도시’를 구정기조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상위계획에서
추진하는개발방향에전반적으로부합함
•사업대상지로의 교통접근성은 보통이나 시내･외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으로 R&D업무 및 연구단지
등이위치하여직주근접수요요건이양호함
•본사업을통해공급되는노인복지주택은민간에서공급하는노인복지주택대비저렴한임대료로운
영될 계획이나,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상 건강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주민을 위한



    (출처: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지원형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2020.1, pp.255~257)

라.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영된 행복주

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SH공사의 건설

사업 시행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존 청사 3개 동

을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 바,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를 파악한 후 내진보강 등을 실시하

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겠음.

- 기존 건축물 3개 동은 각각 1977년 및 1984년도에 준공26)된 노

후 건축물로써, 당시에는 내진설계27) 및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28),

舊 건설기술관리법(現 건설기술 진흥법)29)과 같은 건설안전과 관련한

26) 연구동 사용승인일 : 1977.12.09.

    방송동 사용승인일 : 1977.12.07.

    신관 사용승인일 : 1984.02.08.

27) 건축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대통령령 제12406호, 1988.2.24. 일부개정, 1988.3.1.시행

28) 1984.2.29.제정, 시행

프로그램및커뮤니티, 병원연계등부대시설에대한구체적인계획마련인중요할것으로판단됨

기술성

•개발기본계획검토
- 본사업계획은주택공급계획, 높이제한, 배치,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및주차대수가검토기준의범
위내에서적정한수준으로계획됨
- 사업대상지는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행복주택건설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용도
지역종상향이선행되어야함
-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주택(리모델링)의 경우 정확한 내진보강 추정을 위해 정밀구
조안전진단등구조안전및내진설계검토가필요함

•시설수요추정
- 본 사업의 계획물량은 총 344호(행복주택 246호, 노인복지주택 98호)이며, 2019년∼2023년 서초구의
주택순수요는 공급대안에 따라 △9,014∼△3,820호로 추정되었고, 행복주택 순수요는 113,317호, 노
인복지주택순수요는 16,273호로추정됨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밀구조진단 등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지금까지 민간영역에서 분양 또는 임대 운영을

담당해 왔던 탓에, 서울시나 SH공사는 직접 노인복지주택을 공급․

운영한 사례나 경험이 없는 실정임.

- 그럼에도,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공공

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외에도, ‘천왕 여성안

심주택’이나 ‘신내 의료안심주택’, ‘지원주택’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온 경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고령화 사회

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를 통해 기타 주거복지사업분야로도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

가 있음.

○ 끝으로, 이 사업은 신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잠재력이 낮아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주택과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개발 사

업으로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역내 기존 공공

청사를 재활용하면서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를 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선도적 개발유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9) 1987.10.24. 제정, 198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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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사업추진경위

○ `97.03.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독립

○ `98.07. : 방송통신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청사 및 관련시설 설치목적

○ `10.12 : 종전부동산 최초 매각공고(731억원)

○ `11.08 : 1차 매각(732억원) 및 계약 해지(중도금 2회 미납)

○ `15.02 : 2차 매각(811억원)

○ `17.01 : 계약 해지(잔금 미납, 뉴스테이 서울시 미수용)

○ `17.02.~09. : KEDI·EBS 각 충북(진천)과 고양시(일산)로 이전

○ `17.03 : 중도금 반환금(630억원) 차입

○ `18.0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종전부동산 매각 검토 회의(1차)

- 참석자 : 균형위,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KEDI, 캠코, LH

- (KEDI 요청사항) 도시계획사항완화(도시계획시설, GB,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서울시 의견

∙ (방송통신시설 해제) EBS 이전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해제의 타
당성은 있으나,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제1종일반→자연녹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매매 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 것일 뿐 매각 

제한 요소 아님

○ `18.06.~8. : 市종전부동산 활용부서 조회(2회) - 회신부서 없음

○ `18.07 : 종전부동산 재감정(831억원)

○ `18.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종전부동산 매각검토 회의(2차)

- 참석자 : 균형위,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KEDI, 캠코, SH, LH



∙ (서울시) GB 해제는 불가하며 도시계획시설과 GB부지 분할 매각 검토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 분할매각은 불가(차입금 변제를 위해 GB 포함 통매각 필수)
∙ (LH, SH)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토지가격 하향(831억원→700억원) 필요
∙ (균형위) 토지제약 등 여건상 민간매각은 어려우므로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 필요 SH

공사의 개발가능성 검토 요망

○ `18.11. : 市(SH) 검토 후 매입가능 매각가(680억원) 제안(국토부 회의)

○ `18.12.04. : 개발원 매각가 680억원 수용가능 의사 표명(KEDI→SH)

○ `18.12.18. : 시장단간담회보고(결과 :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매입추진검토)

○ `18.12.19. : 대상지 포함 국토부 주택공급계획 발표(국공유지 매입)

○ `18.12.19. : SH공사 개발원 종전부동산 매입관련 협조요청(SH→市)

○ `18.12.21. : 종전부동산 KEDI 이사회 감액승인(748억원 ⇒ 680억원)

○ `18.12.26. : 대상지 포함 서울시 공공주택 혁신방안 발표(국공유지 매입)

○ `19.01.17. : 시장방침 수립(결과 : 공공주택 등 시정활용 및 공공부지

비축차원에서 부지매입 검토 추진)

○ `19.02.15. : SH공사 사장 방침 수립(사장방침 제101호)

○ `19.03.28. : 부지매입 관련 MOU 체결(SH ↔ 한국교육개발원)

○ `19.08.05. : 국토부 2019년 제4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가결)

○ `19.09.18. :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요청 검토 결과 통보(투자

심사 제외)

○ `19.08.30.~‘20.01.29. : 타당성 검토 착수 및 준공(지방공기업평가원)

○ `20.02.20. :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원안가결)

○ `20.03.26. : 제352회 이사회(수정의결)



【붙임2】관계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

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

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

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

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

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



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

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

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

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

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

속 시행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

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

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

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

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

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

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

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

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다.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

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

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